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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[ ]

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법외정부를 선택한 것이다, !

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
강력히 규탄한다!

노조 활동을 하던 중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(

전교조 의 규약을 트집 잡던 박근혜정부가 결국 오늘 일 전교조의 설립 등록을 취소했다) (24 ) .

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와 상식조차 없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강

력히 규탄한다!

학생과 교사를 고통에 내모는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민주적이고 인,

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현장에 전교조가 있었다 이러한 전교조에.

대한 초법적 탄압과 국가의 폭력은 곧 학생을 비롯한 학교성원에 대한 억압이며 인권과 민주

주의에 대한 폭거다.

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한 이른바 노동 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3 .

또한 헌법 제 조는 모든 시민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21 .

자들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정

하며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를 비롯해 국가인권위 등은 해. (ILO)

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설립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

다 또한 법률가들 역시 이른바 가입 자격 없는 조합원이 노조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지. ‘ ’

위가 부정되어선 안 되며 만약 설립 취소를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의 제한만이 인,

정된다는 헌법 제 조 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7 2 .

이렇듯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한 사회의 법치의 근간이자 자신의 뿌리인 헌법을 정부가 스스

로 훼손하면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.



는 헌법을 지키는 시늉은커녕 처참히 짓밟는 정부가 과연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

는가 정부와 보수세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.

가 법외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.

우리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

교원노동자의 노동 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대되며 다3 !

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울리는 학교를 함께 만들기 위해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 많은

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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